
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투기방지대책 안내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투기방지대책 안내문

서울시는「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」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방식)의

투기우려를 최소화하고 사업추진력을 확보하고자, 다음과 같이 투기방지대책을

시행합니다.

2023년 10월 26일

서울특별시장

1. 투지방지대책 시행내용

m 권리산정기준일

- 시행내용 : 권리산정기준일을 “정비계획 공람 공고일”로 지정

- 근 거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

m 행위제한

- 시행내용 :“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”을 기준으로 행위제한 추진

※ 안내문 게재일(`23.10.26.) 당시, 구청장이 이미 행위제한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

- 근 거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(구청장이 제한)

- 제한내용

가. 건축물의 건축
   -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
   -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
   - 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
   -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

나. 토지분할

다. 그 외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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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한 적용 예외

가. 개발행위제한 고시 이전 건축허가 접수되었거나 건축허가 · 신고 등을 받아 진행 중인 사업
나.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
다.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
라. 그 외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

2. 기 진행 중인 사업지 적용에 관한 사항

구 분 권리산정기준일 행위제한 비 고

사전검토 득하고,

정비구역 지정 전인

사업지

정비계획 공람 공고일
`23.10.26. 기준 

행위제한 절차 추진※ 안내문 게재일(`23.10.26.) 당시, 이미 '정비계획 
  공람 공고'가 실시된 곳은 '정비구역 지정일'

정비구역 기 지정된

사업지
정비구역 지정일 -

《문의 및 상담》

❍ 서울시 : 공공주택과(☎ 02-2133-7060, 7059, 7075)

❍ 자치구 :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업무부서


